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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제 2024 – 2222호
『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
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

관한 조례」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  2024년 10월 23일

군   산   시   장

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

1. 개정이유

 ❍ 2024년 12월 27일 시행되는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

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06조(주민투표 특례)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

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의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, 주민의 의견을 

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. 

  ❍ 전북특별자치도 자치제도과-1801(2024.10.10.)호

     *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조례 제·개정에 따른 시 조례 정비 요청   

2. 주요내용 

 ❍ 군산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 범위 개정(안 제5조)

    -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→ 30분의 1 이상

제106조(주민투표 특례) 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
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
청구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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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의견제출

 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․법인 

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

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가. 의견 제출사항

   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    2)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

주소 및 전화번호

  나. 의견 제출할 곳

    1) (우)54078 군산시 시청로 17, 군산시 행정지원과 

    2) 전화 063-454-2243

  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 방문 등

 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시정계 (063-454-2243)에 

  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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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법 제9조제2항”을 “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 경제도시 

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6조”로, “20분의 1로”를 “30분의 1이상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(투표청구 주민수)의

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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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․구조문  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5조(투표청구 주민수) 법 제9조
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

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

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

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.

제5조(투표청구 주민수) 「전북특별

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

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06조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30분의 1이상으로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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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   -「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 : 조례안 개정에 따른 발생 비용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장 김 종 필

연락처 (063) 454 - 2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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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

❍ 조  례  명 :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❍ 의견제시자

  - 단체명 및 대표자(개인성명):

  - 주    소 : 

  - 전화번호 : 

❍ 의견 제시사항

찬․반 여부 사   유 비 고

2024년  10월   일

군산시장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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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제2024 – 2237 호

 군산시 읍 면 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

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

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 2024년 10월 23일

군   산   시   장

군산시 읍․면․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  ❍ 주민생활에 불합리하게 획정된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

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  ❍ 행정동 변경

    - 구암동 520-10번지 외 22필지 → 조촌동 편입

    - 조촌동 2-4번지 외 60필지 → 구암동 편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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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계조정 결정 대상지 내역

 ❶ 구암동 520-10 번지 외 ⇒ 조촌동 편입

 ❖ 조정 규모
  - 면적 : 22,065.10㎡, 인구 : 0명

 ❖ 조정사유
  - 공동주택단지(e편한세상 1차) 토지지번   

     (구암동)과 주민등록상 주소(조촌동) 불일치 

  - 디오션시티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
    입주예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기준  
     경계 조정 필요
 ❖ 의견조사 결과
  - 의견 회수율 : 80%, 찬성률 : 100%

 ❖ 최종결정
  - 디오션시티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 
    행정구역 경계로 재산권행사 침해 및  
    주민 불편 초래로,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 
    따라 도시계획도로 기준 경계조정 추진 

 ❷ 조촌동 2-4 외 ⇒ 구암동 편입

 

 ❖ 조정 규모
  - 면적 : 28,609.00㎡, 인구 : 0명 

 ❖ 조정사유
  - 택지개발 사업 진행중으로, 합리적인  
    경계 조정을 통해 향후 입주 주민 불편  
    사전 대응 및 해소 

 ❖ 의견조사 결과
  - 의견 회수율 : 80%, 찬성률 : 50%

 ❖ 최종결정 
  - 반대의견을 표명한 토지주 2인의 토지   
    포함 일부를 제외한,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 
    따라 합리적 경계조정 추진



 호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보                   2024. 10. 23.(수)

- 9 -

3. 의견제출

  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

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행정

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가. 의견 제출사항

    1)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여부와 그 사유)

   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    3)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  나. 의견제출처: 우)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(조촌동) 군산

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(☎ 063-454-2245)

  다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전자우편(star0623@korea.kr), 직접방문 등

 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로 문의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63-454-22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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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조례    호

군산시 읍․면․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조촌동 관할구역에 구암동 일부지역을, 구암동 관할구역에 조촌동 일부

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“별표 7”과 같다.

제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조촌동, 구암동의 관할구역 중 제1조 제12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

하며, 제외되는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“별표 7”과 같다.

“별표 7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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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표7)
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

(구암동 → 조촌동으로 편입)

연번
현재의 행정구역명

지 번 지 목 지적(㎡)
변경 후 지번

법정동명 법정동 지 번

소    계 23필지 22,065.1

1 구암동 520-10 구        7.00 조촌동 712-3

2 구암동 609-1 구       33.00 조촌동 712-4

3 구암동 608-1 도       59.00 조촌동 712-5

4 구암동 516-2 구      615.00 조촌동 712-6

5 구암동 516-4 대      115.00 조촌동 712-7

6 구암동 617 공    1,881.50 조촌동 3960-1

7 구암동 607-1 구       76.00 조촌동 712-8

8 구암동 324-27 구 930.00 조촌동 712-9

9 구암동 620 대    3,189.10 조촌동 3963-1

10 구암동 513-11 대     122.00 조촌동 712-12

11 구암동 514-2 잡       7.00 조촌동 712-10

12 구암동 513-2 잡      41.00 조촌동 712-11

13 구암동 618 도      294.40 조촌동 3946-1

14 구암동 320-4 장       55.00 조촌동 2-112

15 구암동 320-28 장      162.00 조촌동 2-115

16 구암동 321-18 대       28.00 조촌동 2-114

17 구암동 320-29 장       16.00 조촌동 2-117

18 구암동 321-19 대      135.00 조촌동 2-118

19 구암동 321-20 대       55.00 조촌동 2-116

20 구암동 321-21 대       18.00 조촌동 2-113

21 구암동 621 공    2,485.70 조촌동 3968-1

22 구암동 622 도    2,787.30 조촌동 3975-1

23 구암동 623 대    8,953.10 조촌동 3979-1



 호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보                   2024. 10. 23.(수)

- 12 -

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

(조촌동 → 구암동으로 편입)

연번
현재의 행정구역명

지 번 지 목 지적(㎡) 변경 후 지번
법정동명 법정동 지 번
소    계  61필지 28,609

1 조촌동 2-4 도 785.00 구암동 321-23

2 조촌동 648-1 도      479.00 구암동 321-22

3 조촌동 705-4 장        4.00 구암동 626

4 조촌동 706-8 구       18.00 구암동 624

5 조촌동 705-5 도        7.00 구암동 627

6 조촌동 634-5 도      207.00 구암동 629

7 조촌동 635-5 도      106.00 구암동 631

8 조촌동 635-9 도       39.00 구암동 632

9 조촌동 634-9 도       48.00 구암동 630

10 조촌동 633-11 대       13.00 구암동 406-18

11 조촌동 705-10 도        1.00 구암동 628

12 조촌동 706-11 구        3.00 구암동 625

13 조촌동 706-7 장        2.00 구암동 406-14

14 조촌동 705-7 장        1.00 구암동 406-16

15 조촌동 706-1 장      242.00 구암동 406-15

16 조촌동 705-1 장      131.00 구암동 406-17

17 조촌동 633 대    5,098.00 구암동 406-19

18 조촌동 629-2 장    2,182.00 구암동 406-20

19 조촌동 629-9 장        1.00 구암동 406-21

20 조촌동 629-12 장        6.00 구암동 406-22

21 조촌동 629-10 장 195.00 구암동 406-23

22 조촌동 629-8 대 18.00 구암동 633

23 조촌동 631-6 장 27.00 구암동 634

24 조촌동 631-11 장 106.00 구암동 406-25

25 조촌동 631-1 장 2,181.00 구암동 406-24

26 조촌동 631-5 대 1,156.00 구암동 406-29

27 조촌동 631-12 창 34.00 구암동 406-30

28 조촌동 631-7 답 34.00 구암동 635

29 조촌동 631-14 창 35.00 구암동 406-32

30 조촌동 631-9 창 385.00 구암동 406-31

31 조촌동 631-8 창 913.00 구암동 406-33

32 조촌동 631-10 창 224.00 구암동 406-34

33 조촌동 633-3 장 5,062.00 구암동 4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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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
현재의 행정구역명

지 번 지 목 지적(㎡) 변경 후 지번
법정동명 법정동 지 번

34 조촌동 706-5 장        4.00 구암동 406-26

35 조촌동 705-3 장        5.00 구암동 406-27

36 조촌동 706-10 구 12.00 구암동 406-37

37 조촌동 705-9 도 16.00 구암동 406-38

38 조촌동 633-1 구 407.00 구암동 406-39

39 조촌동 632-5 구 653.00 구암동 406-40

40 조촌동 706-2 구 21.00 구암동 406-43

41 조촌동 705-2 도 22.00 구암동 406-44

42 조촌동 633-12 도 361.00 구암동 406-45

43 조촌동 633-2 잡 497.00 구암동 406-46

44 조촌동 633-6 답 521.00 구암동 406-47

45 조촌동 633-14 도        6.00 구암동 406-49

46 조촌동 633-5 도        2.00 구암동 639

47 조촌동 633-9 답        9.00 구암동 638

48 조촌동 633-13 답 22.00 구암동 406-48

49 조촌동 632-3 구 24.00 구암동 406-42

50 조촌동 631-4 구         4.00 구암동 406-41

51 조촌동 632-4 구         4.00 구암동 637

52 조촌동 631-16 구         6.00 구암동 636

53 조촌동 631-15 창 19.00 구암동 406-36

54 조촌동 631-13 창 16.00 구암동 406-35

55 조촌동 631-2 구 532.00 구암동 641

56 조촌동 628-6 도 1,250.00 구암동 645

57 조촌동 630-3 도 1,250.00 구암동 644

58 조촌동 628-1 구 53.00 구암동 642

59 조촌동
629-1

(분할지) 구 961.00 구암동 640

60 조촌동
629-6

(분할지) 도 1,125.00 구암동 643

61 조촌동
2-3

(분할지) 도 1,064.00 구암동 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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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1조(관할구역의 편입) ① ∼ ⑪ 

(생  략)

제1조(관할구역의 편입) ① ∼ ⑪ 

(현행과 같음)

  <신  설>   ⑫ 조촌동 관할구역에 구암동 일부

지역을, 구암동 관할구역에 조촌동 

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

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“별표 7”과 

같다.

제2조(관할구역의 제외) ① ∼ ⑪ 

(생  략)

제2조(관할구역의 제외) ① ∼ ⑪ 

(현행과 같음)

  <신  설>   ⑫ 조촌동, 구암동의 관할구역 중 

제1조 제12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

제외하며, 제외되는 행정구역 지번별 

조서는 “별표 7”과 같다. “별표 7”은 

별지와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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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❏ 조 례 명: 군산시 읍․면․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

례안

❏ 성명 또는 단체명:

❏ 주    소:

❏ 전화번호:

조례안 내용 의         견 비 고


